
예 산 총 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57,411,733 43,722,352

일반회계 1,336,259,501 40,087,785

특별회계 121,152,232 3,634,567

공기업특별회계 98,336,798 2,950,10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053,086 1,501,59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283,712 1,448,511

기타특별회계 22,815,434 684,463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2,597,534 77,92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235,175 157,055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826,187 174,786

주택사업특별회계 42,048 1,261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492,144 14,764

주차장특별회계 8,621,678 258,650

마리나항만개발사업특별회계 668 2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30,85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02,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